
예 산 총 칙

2018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60,385,751 19,811,573

일반회계 564,275,387 16,928,262

특별회계 96,110,364 2,883,311

공기업특별회계 77,168,938 2,315,068

공영개발특별회계 22,899,136 686,97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2,214,977 666,449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2,054,825 961,645

기타특별회계 18,941,426 568,243

의료급여특별회계 407,956 12,239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84,678 5,540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21,562 9,647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4,158,089 124,743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276,922 38,308

수질개선특별회계 7,215,459 216,46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252,793 7,584

지하수관리특별회계 573,015 17,190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 4,550,952 136,52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819,72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2,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

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재원구분) 의존재원에 대한 약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국고보조금(국), 지역발전특별회계(지), 기금(기), 도비보조금(도), 특별교부세사업(특), 시군조정교부금등(조)

제 9 조 금회 추경 후 12월 31일까지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보조사업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예산승인(명시이월, 계속비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


